질의13: 중외합자기업 설립후 중국 투자자가 등록자본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회사 이윤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답변: 중외합자기업이 설립된 후 중국 투자자가 합자계약에 약정한 기간에 따라 등록자본을 납입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자본을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약으로 한다. 계약 준수 일방 당사자는 위약 당사자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자본 납입 또는 전액 납입에 관한 통보를 해야하고 계약 준수 당사자는 위약 당사자에게 등록자본 미 납입 또는 전부 납입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경제손실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상기 기간이내에 납입 또는 전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위약 당사자가 합자계약중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합자회사에서 퇴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 준수 당사자는 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원 허가부처에 합자회사 해체 또는 합자당사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위약 당사자가 합자계약의 규정에 따라 일부 등록자본을 납입한 경우 합자회사에서 동 출자에 대해 청산한다. 계약 준수 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원 허가부처에 합자회사 해체 또는 합자 당사자 교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허가부처는 합자회사의 허가증서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허가증서 취소후 합자회사는 공상행정 관리부처에 등기말소 수속을 밟아야 하고 영업집조를 말소해야 하고 등기취소와 영업집조 말소 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처에서는 일방적으로 영업집조를 말소하고 공시한다.1 상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통상 합자계약에 합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 지급 일방 당사자는 그 출자권을 합자 상대방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다.

중외합자기업의 투자자는 계약에 규정한 비례와 기간이내에 동시에 각자의 출자를 납입해야 하고 특수 상황으로 동시에 납입하지 못 할 경우 원 허가부처의 허가를 받고 실제 납입한 출자 비례에 따라 이윤을 배분할 수 있다. 2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1 “중외합자경영기업합영각당사자출자약간의규정”(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各方出资的若干规定 19 88年) 제7조


2  “중외합자경영회사합영각당사자출자관련약간의규정의보충규정” (<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各方出资的若干规定>的补充规定 1997年) 제2조





